
Ⅳ . 事業費差配當制度의 導入方案

1. 基本 方向

가 . 契約 者配 當의 基本 原則

계약자배당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公平性

이 있어야 한다. 계약자간 배당금액의 대소가 타당하게 결정되어져야 한

다. 즉, 특정계약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불이익을 주

지 않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개별 계약이 이익잉여금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보험수리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배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러나 실무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사용하여 계약자간 공평성을 유지할 것인

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둘째, 彈力性이 있어야 한다. 계약자배당은 잉여금의 배분이므로 경영

실적이나 사회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배당방법

은 이들의 변화에 적응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계약자배당 방

법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과거, 현재, 장래의 계약자세대간에 형평성을 유

지하기 어려우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簡明性이 있어야 한다. 배당은 공평성과 탄력성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결명료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수리적 공평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일반

대중이 배당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알기 쉬울 필요가 있다.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배당방법이라면 아무리 과학적이고 정확하다

하더라도 계약자에게 불신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배당계

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서는 안되며 회사의 업무처리능력 및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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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을 위해서도 간명성이 요구된다

넷째, 繼續性이 있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잉여금의 크기에 따라 매년

배당금을 변동시킨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된 오늘날에는 잉여금을 그대로 배당금에 반영할 경우 배당

액 규모가 매년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이는 豫測可能性을 중요시하는 계

약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

이 든다. 따라서 배당방법과 배당율은 될 수 있는 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네가지 조건은 서로 相衝되는 부분들이 있어 현실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는 배당방법을 찾아 내기는 어렵다. 공평성을 강조하다 보면 간

명성이나 계속성이 훼손되기 쉽고 탄력성을 강조하면 계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네가지 조건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선순위

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배당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 事業 費差 配當 의 基 本 方 向

계약자배당의 기본적인 조건은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과거 금리차보장의 경우 이익 실현 여부에 관계없이 은행의 정기예금

이율 수준 만큼은 附利되도록 예정이율과 차이를 보장한 바 있다. 가격자

유화가 완료되고 회사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책임경영의 시기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이익배분이 이루어져야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도모

하고 장기적으로는 契約者保護에도 충실할 수 있다.

사업비차배당의 경우도 다른 계약자배당과 마찬가지로 사업비 부문에

서 이익이 발생되어야 한다. 즉, 보험료 산출시 가정한 예정사업비보다 실

제로 지출한 실제사업비가 적어야 한다. 가격자유화 상황에서는 가격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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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 부문의 잉여가 크게 발생하도

록 예정사업비를 높게 책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상품별로 실제사업

비 분석을 통하여 회사 전체적으로 사업비부문의 잉여가 발생했다 하더라

도 개별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상품은 배당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처음 도입되는 사업비차배당제도인 만큼 계약자간 공평성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계약자간 공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입한 상품별로 보

험기간, 납입기간, 예정사업비 수준에 따라 配當水準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계약별로 실제로 집행되는 사업비는 유·무진단, 자동이체

(GIRO 포함)·방문수금 등 수금방법, 방문계약·전자상거래계약·우편계

약 등 계약체결방법, 정상납입·납입최고계약 등 납입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비차배당제도가 效率的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연차별로

건당 경비, 보험가입금액 비례 경비, 보험료 비례 경비 등에 대한 과학적

인 실제사업비 분석을 통하여 가격 결정시 예정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책정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많은 상품의 예정사업비 부과형태는 예정신계약비

는 초년도 보험가입금액 비례, 예정유지비는 매년 보험가입금액 비례, 예

정수금비는 매년 영업보험료 비례로 이루어져, 성별, 연령별, 보험기간별

로 구분되지 않고 건당 개념의 예정사업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일부 상품의 경우 동업 타사와의 인수 경쟁에 따라 전략적으로 아주 낮게

사업비를 책정하여 타상품 및 타계약자세대와 不均衡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과 함께 이러한 방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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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事業費 分析

사업비차배당의 근원은 예정사업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험상품의

가격산정시 책정한 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사업을 하고 실제사업비가 예

정사업비를 下回하는 경우 잉여가 발생하며 이를 배당하게 된다. 예정사

업비는 크게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3가지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실제

로 지출되는 사업비 항목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生命保險 會計規程

상의 계정과목 해설에 의한 각 기능별 사업비의 성격 및 주요 사용원을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신 계 약 비

1) 해설 : 보험계약과 모집점포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처리한다.

2) 사용처 : 비례수당,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 진단비, 인쇄비, 광고

선전비, 교육훈련비, 기타 신계약 관련비 등

유 지 비

1) 해설 :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한 조정, 통제, 지원기능을 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처리한다.

2) 사용처 : 급료와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접대비, 조사연

구비, 전산비, 수수료 등 계약유지에 필요한 경비 처리

수 금 비

1) 해설 : 보험료 수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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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처 : 수금액 비례수당, 수금관련 인쇄비, 수금사무비, 수금관계

경비 등이 포함됨.

다음으로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최근 3개년도의 초과사업비현황을

분석하면 FY'96은 499억원, FY'97은 4,845억원, FY'98은 5,259억원으로 모

두 사업비차익이 발생하고 있다. 손실이 발생하는 회사의 초과사업비 규

모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FY'98에 내국사의 경우 費差益이 발생하고

있다. 유지비 부문의 경우 계속적인 사업비 절감으로 FY'97에는 기존사

기준으로, FY'98에는 전사 기준으로 이익을 시현하였다.

<表 Ⅳ - 1> 事業費 項目別 超過事業費 現況

(단위 : 억원, %)

연 도 기존사 내국사 지방사 합작사 외국사 계

FY'96

신계약비 - 3,516 - 359 245 - 2 - - 3,633

유 지 비 1,254 1,653 1,445 793 96 5,241

수 금 비 - 1,436 - 334 - 196 - 116 - 25 - 2,107

소 계 - 3,699 960 1,494 674 71 - 499

FY'97

신계약비 - 4,299 - 586 - 67 - 93 41 - 5,004

유 지 비 - 662 1,267 1,043 711 112 2,471

수 금 비 - 1,646 - 356 - 184 - 103 - 22 - 2,312

소 계 - 6,607 325 792 514 131 - 4,845

FY'98

신계약비 - 2,480 - 441 482 - 78 31 - 2486

유 지 비 - 2,026 655 577 419 82 - 294

수 금 비 - 1,855 - 356 - 140 - 95 - 33 - 2,480

소 계 - 6,361 - 142 919 246 80 - 5,259

주 : 위 표는 월말보고서방식에 의한 사업비 분석이고 <표 Ⅱ-4>는 준비금
적립방식에 의한 사업비 분석임.

자료 : 보험감독원(현 금융감독원), 『1996, 1997년도 보험통계연감』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1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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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지비 부문에서 이익을 시현하는 회사는 ' 99. 3월말 현재 대

한, 삼성, 교보, 푸르덴셜 등 4개사에 불과하며, 사업비 전체적으로 이익을

시현하는 회사는 기존 3사(대한, 삼성, 교보)와 내국 3사(대신, 태평양, 신

한), 합작 1사(동부), 외국 1사(푸르덴셜) 등 8개사이다.

<表 Ⅳ - 2> 維持費比率 推移

(단위 : %)

구 분
생존보험 보장성보험 생사혼합보험 단체보험 계

예정 실제 예정 실제 예정 실제 예정 실제 예정 실제

1993 2.7 3.7 7.7 13.4 2.6 3.9 1.1 1.3 2.7 3.9

1994 3.3 4.4 7.9 14.0 2.8 4.3 1.1 1.3 3.2 4.6

1995 3.6 4.9 7.9 13.5 2.0 3.2 1.0 1.3 3.2 4.7

1996 4.0 5.1 7.9 12.6 3.0 4.4 0.9 1.2 3.5 4.9

1997 4.8 4.9 8.2 10.9 1.6 1.9 0.8 0.8 3.2 3.7

1998 4.8 4.1 8.7 9.4 1.4 1.5 0.9 0.8 3.3 3.2

자료 : 보험감독원(현 금융감독원), 『1997년도 보험통계연감』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1999.5

유지비 부문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생명보험산업에서 중요한 의미

를 부여할 수 있다. 산업 자체가 안정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받아 들일 수 있다. 물론 ' 98년도에 構造調整 등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겠지만 이러한 추세로 효율적인 사업을 영위한다면 머지

않아 많은 회사에서 유지비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 1>에

서 본 바와 같이 회사그룹별로 유지비손은 매년 縮小되고 있어 만성적인

유지비차손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다. 이처럼 유지비차손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예정유지비율의 상승과 실제유지비율의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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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특히, 향후 시장점유율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보장성보험에서

<표 Ⅳ-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정유지비율 상승과 실제유지비율의 하

락추세가 계속된다면 유지비차익의 실현을 앞당길 것이다.

다음 <표 Ⅳ- 3>은 FY'98 상품유형별 초과사업비율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생사혼합보험에서 초과사업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IMF 구제금융 지원 이후 판매되었던 슈퍼재테크보험의 실제사업비가 예

정사업비를 크게 초과하여 생사혼합보험 전체적으로 사업비차손실이 발생

하고 있다. 특히, 생존보험인 노후복지연금보험(노후설계연금보험 포함)과

생사혼합보험인 슈퍼재테크보험 등에서 초과사업비가 발생하는 것은 동

상품들이 금리연동형상품으로서 타금융권과의 收益率 競爭을 위해 예정사

업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했기 때문이다.

개인연금, 교육보험을 포함한 중장기 생존보험과 보장성보험 및 단체

보험에서는 사업비차익을 시현하고 있다.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상품유형

별 사업비차익 寄與度를 계산해보면 수입보험료 1,000원당 保障性保險이

43원, 생존보험 16원, 단체보험 8원, 생사혼합보험 - 5원으로 보장성보험이

가장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리연동형상품의 경우 수입

보험료 1,000원당 1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전 회사 기준으로 생사혼합보험이 0.5%로 가장 높은 초과사업비율을

나타내고, 보장성보험이 - 4.3%로 초과사업비율이 낮아 보장성보험이 사업

비차익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체보험중 종퇴보험의

경우 실제사업비율은 낮으나 예정사업비율도 같이 낮아 사업비 측면에서

회사에 대한 기여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리연동형상품

의 경우 초과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수입보험료 점유율도 56.1%로 높

아 사업비차손실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상품에 비

해 負擔金利도 높아 회사의 손익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으므로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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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판매 축소가 시급히 요청된다.

<表 Ⅳ - 3> FY'98 商品類型別 超過事業費率 現況

(단위 : %)

구 분

개인보험 단체보험

총계
금리

연동형생존 보장성
생사

혼합
소계 퇴직 기타 소계

신

계

약

비

예정 9.2 31.1 8.1 13.9 0.2 5.7 2.2 10.6 5.3

실제 9.0 26.8 9.3 13.4 0.3 4.2 1.7 10.0 5.9

초과 - 0.2 - 4.3 1.2 - 0.5 0.1 - 1.5 - 0.5 - 0.6 0.6

유

지

비

예정 4.8 8.7 1.4 4.2 0.4 1.7 0.9 3.3 1.0

실제 4.1 9.4 1.5 4.2 0.3 1.7 0.8 3.2 0.9

초과 - 0.7 0.7 0.1 - - 0.1 - - 0.1 - 0.1 - 0.1

수

금

비

예정 2.1 2.4 1.5 1.9 0.2 0.7 0.3 1.4 1.0

실제 1.6 1.7 0.8 1.2 - 0.3 0.1 0.9 0.5

초과 - 0.5 - 0.7 - 0.7 - 0.7 - 0.2 - 0.4 - 0.2 - 0.5 - 0.5

계

예정 16.2 42.2 11.0 20.0 0.8 8.1 3.4 15.3 7.3

실제 14.6 37.9 11.5 18.8 0.7 6.2 2.6 14.1 7.4

초과 - 1.6 - 4.3 0.5 - 1.2 - 0.1 - 1.9 - 0.8 - 1.2 0.1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1999. 5

상품유형별 사업비 항목별로는 보장성보험의 신계약비에서 초과사업비

율이 가장 낮고, 유지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수금비는 전 상품에서

사업비차익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사업비 책정 및 배분이 요청

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비율의 조정은 향후 유사상품의 신계약부터 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존계약의 경우는 사업비차배당제도를 통하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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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간 공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수입보험료에서 점유하는 사업비율은 보장성보험이 가장 높고, 단체보

험의 종퇴보험이 가장 낮다. 이는 건당 지출되는 고정비 또는 보험가입금

액당 지급되는 경비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구성된 보장

성보험의 사업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한편, 비목별로는 예정사업비

기준으로 신계약비 항목이 10.6%로 높게 차지하며, 유지비 3.3%, 수금비

는 1.4%로 가장 낮다.

상품가격 결정시 비목별 사업비율은 20년만기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신

계약비율이 9.3%, 유지비율이 12.6%, 수금비율이 3% 이다.23) 보험계약이

만기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할때는 유지비의 재원이 신계약비의 재원보다

많은데, 실제로는 많은 계약이 중도 해지되기 때문에 유지비 재원이 신계

약비 재원보다 적다.(<표 Ⅳ- 3> 참조) 따라서 신계약비 재원과 유지비 재

원이 비슷해질 때까지 유지율을 제고하여 보유계약을 증대시킨다면 사업

비차익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비차배당 여력도 증가할 것이

다.

3. 剩餘金 의 決 定方法

생명보험 경영에서 잉여금과 계약자배당은 보험료 산출 기초율과 밀접

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정기초율이 실제

기초율보다 보수적으로 책정되었다면 기초율별로 잉여가 발생하게 된다.

23) 보험가입금액 10만원, 예정이율 7.5% ,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20년, 예정신계

약비율 초년도 보험가입금액의 30/ 1,000, 예정유지비율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4/ 1,000 예정수금비율을 매년 영업보험료의 3%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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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주제가 비차배당이긴 하지만 잉여금 결정과정의 전체적 흐름

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익 원천별 잉여금 결정과정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잉여금의 개념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나 순자산가치(자산 - 부

채)로 표현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에서 잉여금은 장래의 가정치를 사용하

여 계산하는 불확실한 평가수치이며,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에 따라 잉

여금의 크기가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보험료 산출의 3대 요소인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에

대한 각각의 이원분석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원분석과정의 이해

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分解過程이 필요하다. 피보험자가 납입하

는 보험료, 즉 영업보험료를 P'이라 한다면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P와

부가보험료 E로 구성된다.

P' = P + E

순보험료 P는 저축보험료 Ps 와 위험보험료 Pr로 구성되는데 이를 再

歸公式(recurrence formula)을 이용하여 전개하면 다음 식과 같이 유도된

다. 순보험료식준비금방식으로 임의의 t+1 시점의 피보험단체의 책임준비

금 총합은 t 시점 책임준비금에서 t 년도 초에 수입된 순보험료를 1년간

부리하여 t년도에 사망한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lx + t + 1· V t + 1 = ( V t + P )· ( 1 + i )· lx + t - d x + t

위 식의 양변을 lx + t· ( 1 + i ) 로 나누어 정리하면

v·p x + t· V t + 1 = V t + P - v·qx + t

(∵ v = 1
1 + i

, p x + t =
lx + t + 1

lx + t
, qx + t =

d x + t

lx + t
)

주 : lx + t - x+t세 시점의 생존자수

i - 예정이율 , v :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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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x + t - x + t세 생존자가 1년간 생존할 확률

qx + t - x + t세 생존자가 1년안에 사망할 확률

V t - t 년도말 보험료적립금(책임준비금)

위식의 p x + t 대신에 1 - qx + t 를 대입하여 순보험료 P에 대해서 정리

하면

P = ( v· V t + 1 - V t ) + v·qx + t· ( 1 - V t + 1 )

= P s + P r

위 식들은 사망보험금을 연도말에 지급한 경우이나, 실무적으로는 사

망 즉시 지급함에 따라 동방식으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다.

P = ( v· V t + 1 - V t ) + v 1/ 2·qx + t· ( 1 - v 1/ 2 V t + 1 )

가 . 危險 率差 益

위험률차익은 예정위험률 보다 실제위험률이 낮은 경우에 발생하는데

위험률차익의 크기는 예정위험률(qx), 실제위험률(q'x), 순위험보험금(net

am ount at risk)의 크기에 따라 변동된다. 위험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과

책임준비금의 차이에 해당되며,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위험보험금은 가입

당시에는 보험가입금액과 동일하며, 만기시에는 0이 된다. 즉, 위험보험금

은 피보험자가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부채변

제를 위해 적립해 둔 책임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위험률차

익을 결정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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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률차익 = (예정위험률 - 실제위험률)×위험보험금

= ( q - q' )× ( 1 - t V x )×S

= q× ( 1 - t V x )×S - q'×( 1 - t V x )×S

= t 년도 예정위험보험료의 총액 - t년도 실제위험보험금 총액

주 : t Vx는 단위 보험가입금액당 t년차 책임준비금이며, S는 실제 보험가입

금액임

위험률차익을 사망을 가정하여 설명하면 수입되는 사망위험보험료와

적립되어 있는 준비금을 합해서 수입계정이 되고 사망보험금은 지출계정

이 되어 「수입계정 - 지출계정」이 위험률차익이 된다. 위험률차익의 요

소중 보험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실제위험률(q')인데, 이는 효율적인

언더라이팅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예정위험률(q)도 회사가 통제

할 수 있으나, 가격경쟁력, 標準責任準備金制度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위험

률에 비해 제한된다.

나 . 利子 率差 益

이자율차익은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이율 보다 실제이율, 즉 개별

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투자수익률)이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자율차

익의 크기는 예정이율(i), 실제이율(i'), 책임준비금(t Vx )의 크기에 따라 변

동된다. 責任準備金은 납입보험료중 저축보험료 및 자연보험료와 평준보

험료의 차이가 적립되므로 동일한 보험가입금액의 계약에서는 저축성보험

이 보장성보험보다 크며, 순수보장성보험의 경우는 그 크기가 매우 작다.

또한 저축성보험의 경우 기간이 경과할수록 책임준비금 수준은 높아 이자

율차가 일정하다면 장기유지계약이 단기유지계약보다 이자율차익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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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차익을 결정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자율차익 = (실제이율 - 예정이율)× (연시 책임준비금 + 순보험료)

= ( i' - i)× ( t - 1 V x + P )×S

= i'× ( t - 1 V x + P )×S - i× ( t - 1 V x + P )×S

= t 년도 실제투자수입 - t년도 예정이자

주 : P는 연납순보험료임

이자율차익의 요소중 보험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실제이율(i')인

데, 이는 투자수익률로서 자산위험관리, 듀레이션 매칭 등 효율적인 자산

운용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예정이율은 보험료 산출시 설정되고, 책임

준비금 또한 표준책임준비금 제도와 연계되어야 하므로 상품개발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생보산업에서는 저축성보험이

대부분을 점유하기 때문에 예정이율 및 투자수익률은 회사의 손익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 . 事業 費差 益

사업비차배당을 위한 잉여금의 결정방법은 이미 도입된 위험률차배당,

이자율차배당을 구하는 방법과 같이 이원별 손익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계

산하는 것이 기존 배당제도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사

업비차배당 방법은 利源別 配當方式으로 하는 것이, 정책당국 및 업계 실

무자에게 낯설지 않고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

업비차익의 산출방식은 이원별 방식의 전제하에 작성하였다.

사업비차익은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사업비 보다 실제로 지출한

사업비가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데, 사업비차익의 크기는 예정사업비(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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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업비(E)의 크기에 따라 변동된다. 예정 및 실제사업비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분된다. 실무에서는 費目간에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

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사업비차익 = (예정사업비율 - 실제사업비율)×보험료 (보험금) 총액

= ( P e - E )

만일, 사업비가 연시에 지출된다면 사업비차익은 (Pe - E)× (1 + i')이 되

고 연 중앙에 지출된다면 (Pe - E)× (1 +½i ' ) ≒ (Pe - E)× (1 + i' ) ½이 된다.

사업비차익은 이자율차나 위험률차에 비해 회사의 統制(control)가 비

교적 쉬우므로 사업비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손실이 발생하는

회사의 경우도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격자유화 시행과

동시에 標準解約還給金制度가 도입될 것으로 가정한다면 실제사업비 가용

한계가 정해지므로 개별 회사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품운용정책이

필요하다.

현행 상품별 예정사업비의 일반적인 부가체계는 신계약비, 유지비(납입

중 및 납입후 유지비), 수금비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부가형태는 신계약비

는 초년도 보험가입금액에 비례되고, 유지비는 대부분이 매년 보험가입금

액에 비례되어 부가되나, 일부 상품에서는 보험료 비례와 혼합되는 경우

도 있다. 수금비는 대부분 보험료 비례로 납입기간중 부가된다. 이러한 부

가형태를 기준으로 사업비차손익을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비차익 = (예정신계약비 율 - 실제신계약비율)×초년도 보험가입금액

+ (예정유지비율 - 실제유지비율)×매년 보험가입금액

+ (예정수금비율 - 실제수금비율)×매년 영업보험료

= (α - P α)×S 1 + (β - P β)× S + (γ - P γ)×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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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α - 예정신계약비율, β : 예정유지비율, γ : 예정수금비율

Pα - 실제신계약비율, Pβ : 실제유지비율, Pγ : 실제수금비율

S 1 - 초년도 보험가입금액, S : 매년 보험가입금액,

P' - 연납영업보험료

보험료의 수입 및 사업비 지출 시기를 연시로 가정하면 사업비차손익

은 [ (α - P α)×S 1 + (β - P β)× S + (γ - P γ)×P ' ]× ( 1 + i' ) 와 같

이 정리된다.

사업비차익은 유지율이 증대하여 보유계약이 증가할수록 크게 발생하

며, 조기해약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신계약 체결에 따른 고정비용의 부

담, 사무처리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비차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사업비차

익의 분해공식에는 유지율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매년 보험가입

금액, 즉 보유계약에 간접적으로 포함되고, 또한 단위당 실제유지비율의

하락을 유도하기 때문에 維持率의 증가는 사업비차손익의 개선에 많은 영

향을 미친다.

4. 分配方 法

예정사업비의 부가형태와 실제사업비의 지출형태가 일치하지 않아 사

업비차배당을 정확하게 시행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예정사업

비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 비례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사업비 지출은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비례 이외에

건당 지출되는 사업비도 상당수 있어 예정치와 실제치가 정확히 對應하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 보험료, 보험금비례방식, 건당 일정액을 혼합하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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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으며, 부가체계는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세부 항목별 및

연차별로 사업비 체계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실제로 발생하

는 사업비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분석된다.24)

따라서, 예정사업비의 경우 예정위험률 및 예정이율과는 달리 상품별,

보험기간별로 상이한 사업비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배당체

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월말보고서상 상품별 예정사업비 및

실제사업비 분석이 되고 있으므로 최소한 상품별로 차별화된 배당률이 제

시될 필요가 있다. 즉, 사업비차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은 해당년도에 배당

을 중지하고, 이익이 발생한 상품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차익을 기준(base)

으로 하여 사업비차익의 크기(貢獻度)에 따라 배당률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경과년도별로 사업비차손익이 상이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특성상 초년도계약은 모집인 수수료 등 신계약 관련

경비 때문에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보다 과다 지출되고, 기간이 경과할

수록 실제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등 전체

적인 사업비 재원을 바탕으로 배당을 고려한다면 初年度契約은 배당이 없

을 것이고, 몇 년 유지된 계약만이 배당재원이 발생한다. 이는 신계약비의

지출 구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과기간별 배당률을 差等化시키는

것은 정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간명성 및 계

속성이라는 배당원칙에는 위배될 수 있다. 우선 경과기간별로 손익을 계

산하는 것은 배분의 문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무처리의 복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간명성에 위배되고, 계속성 측면에서는 경과기간별로 사

업비차손익이 크게 상이해 계속적인 배당 수행이 어렵다.

또한, 사업비 요소중 경과기간별로 실제사업비의 변동성이 낮은 유지

24) 이원돈·노병윤·장강봉,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

구』, 보험개발원, 1998.2, pp . 5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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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수금비를 배당대상 사업비로 하고, 신계약비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계약비율을 인하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식의 사전 배당 형태로

사업비차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예정신계약비율 자유화

및 표준해약환급금제도의 도입은 예정신계약비 책정의 자율과 제한을 동

시에 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별 회사에서도 적정한 신계약비 부가가

예상된다.

예정신계약비율의 자유화는 이제까지 上限을 규제해 온 것과는 달리

회사에 일임함으로써 판매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상승 유인이 충분히 있

다. 현행 해약환급금제도에서는 예정신계약비율의 상승은 해약환급금의

감소로 이어짐은 물론 이자율차배당 및 장기유지특별배당금의 감소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고, 보험료 인상과 동시에 보험계약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이연사업비(자산)가 증가되

고 이의 상각을 위해 높은 자산운용수익률이 요구되는 등 회사의 부실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표준해약환급금제도25)의 도입은 회사가 개별상품에서 예정신계

25) 미국의 경우 NAIC의 St andard N onforfeitur e Law for Life In surance에 의

하여 최저해약환급금을 규제하고 있는데,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약환급금 = 장래급부금의 현가 - 장래 조정보험료의 현가

= A x + t - P A
×ä x + t : m - t

주 : P A - 당해 보험의 조정보험료 = P + E
ä x : m

P - 연납 순보험료, E - 초년도 추가경비

초년도 추가경비는 보험가입금액의 10/ 1,000 + 1.25 Min (해약환급금 계

산 순보험료, $40). 단 그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의 60/ 1,000 이하 (뉴욕주

는 50/ 1,000)

N ew ton L. Bow ers JR., H an s U . Gerber, Jam es C. H ickm an , Don ald A .

Jones an d Cecil J. N esbitt, A cturial M athematics, SOA, 1986, p p .4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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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비의 책정은 自律的으로 허용하는 대신, 소비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상

품유형별로 일정 수준의 해약환급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동 제

도는 예정신계약비의 상한을 간접 규제하는 제도로서, 예정신계약비를 높

게 책정할 경우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 지급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각사에서는 표준해약환급금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예정신계약비 부가

가 예상되고 이 수준은 실제 신계약비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신계약비 이익을 유지·수금비의 사업비차배당에

흡수하여 운용함으로써 계약자간 공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 향후의 신계

약에 대해서는 예정신계약비율의 조정을 통하여 신계약비 손익을 0 수준

으로 유지한다면 효율적인 배당제도가 될 것이다.

분배 기준이 되는 대상은 보험가입금액 비례, 보험료 비례, 이들의 혼

합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감독당국에 의한 劃一的인 방식보다는

개별 회사의 사업비 지출형태, 사업비차익의 이익 원천 등을 분석하여 회

사 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보험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감독당국은 회사별로 실

제사업비가 합리적으로 분배되었는지, 잉여금의 적정수준이 배당되었는지,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事後的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장

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導入效 果 및 前提條 件

국내 생보산업에서 사업비차배당제도 도입은 보험가격자유화의 완성을

Albert E. Easton an d Tim oth y F. H arris, A cturial aspects of individual lif e

insurance and annuity con tracts, A CTEX, 1999,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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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사업비차배당 실시시기는 000년 4월로 예정되어 있어 국내 생

보업계 현실상 많은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

러한 일정이 1993년 12월에 保險審議委員會 및 金融發展審議委員會에서

1998년 이후 도입을 전제로 검토한 바 있어 준비기간이 적었던 것은 아니

라고 판단된다. 다만, 1997년 IMF 구제금융 지원, 보험사의 퇴출 등 대내

외적인 어려움이 산적해 있어 사업비차 손실이 발생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는 향후 경영전략 수립의 融通性이 줄어 들 수 있다.

사업비차배당 도입의 효과는 크게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험가격 산출의 선진화를 기할 수 있다. 배당도 보험가격의 범주에 포함

되기 때문에 배당률의 결정, 예정사업비율의 책정 등에 있어서 과학적이

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까지 많은 회사가 상품유형

별로 획일적인 예정사업비를 부가한 것과는 달리 장래에 기대되는 판매

량,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율 등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

여 적정한 사업비를 부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기능별 원가집적 및 실제사

업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정확한 손익산출 등 사업비의 합리적 통제

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과학적인 사업비 분석을 통한 적정 가격 산출은

선진 외국사와의 競爭基盤을 갖출 수 있음은 물론 보험료 산출의 선진화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보험산업의 構造調整을 가속화시킨다. 사업비차배당제도 및 가격

자유화의 정착은 회사의 경영전략 및 정책을 확고하게 한다. 부실모집조

직의 정비 등 저효율고비용의 사업부문을 高效率低費用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회사가 처해있는 위치 즉, 선도기업, 추종기업, 전문화기업 등으로

이미지 각인작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보험회사간 합병 등 대형화전략, 틈

새시장 공략을 위한 전문화 전략 등 회사 특성에 맞는 전략의 선택이 예

상되고, 그렇지 못한 회사의 경우 시장에서의 퇴출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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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은 계약자가 가격이 차별화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등 선택 폭의 확대로 消費者의 권익도모가 예상된다. 바

람직한 배당제도가 정착되면 무배당보험과 배당보험간 및 배당보험 내에

서 동일한 보장, 동일한 보험료의 상품간에서도 배당금이 상이할 것이므

로 계약자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의 선택이 예상되고, 가격경쟁과 동시에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이 예상된다. 또한 善意의 가격경쟁은 질 높은 상품

제공으로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

넷째, 경영의 效率性을 도모할 수 있다. 효율적인 경영은 보험상품의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며, 회사별 가격경쟁의 여건을 조성한다. 계약자

책임이 강조되는 시기에 있어서는 재무건전성, 가격조건, 서비스 등을 충

분히 고려하여 보험회사를 선택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비차배당

의 도입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유도한다. 사업비와 관련하여 기

능별 원가체계(functional cost system), 활동기준원가법(activity-based

costing) 등 과학적인 원가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지 않으면

경쟁이 격화된 보험시장에서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다섯째는 사업비차배당제도 도입에 따른 否定的인 效果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支給能力(solvency) 악화 등 부실화

가능성이다. 사업비차배당 등 가격경쟁은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 소비자의 가격비교 능력 증대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

험상품은 소비자의 선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의 지

명도가 낮은 회사의 경우 가격인하 등의 마아케팅(m arketing) 정책이 예

상되고, 대형사의 입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가격인하

가 불가피할 것이다. 무리한 가격인하는 단기적으로는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유리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는 회사가 지급불능 위험에 도달할 수 있어, 계약자 및 해당 보험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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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반 국민에게 까지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규모의 경제에 진입한 대형회사는 사업비차익이 상대적으로

많아 높은 배당이 가능한데, 慢性的인 사업비차손과 준비금 적립이 부실

화된 회사의 경우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부익부빈익빈 현상

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비차배당제도 도입 및 가격자유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前提條件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과학적

이고 합리적인 예정사업비 부가방법에 관한 연구 및 상품별 실제사업비

배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는 사업비차배당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비목 유지비26) 부문에서 많은 회사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신계약

비 및 수금비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해 배당제도 도입 초기에는 전체 사업

비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유지비(수금비 포함)에 대한 배당

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실제사업비를 정확히 배분하여

이에 대응하는 예정사업비를 적절히 책정할 수 있도록 사업비 부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실제사업비 배분에 있어서는 지출된 사업비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성격으로 정확히 분배할 필

요가 있고, 회사별 배분 기준이 상이한 부분은 통일하여 비목별 사업비차

손익에 대한 이견이 없도록 사업비 집행 성격에 따른 客觀的 基準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27)

둘째, 사업비차배당의 繼續性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비차배당은 계약자

간 공평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이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매

26) 박영준·조동희·이홍규·유기재, 「향후 계약자배당의 바람직한 방향」,

『보험계리인회지 제3호』 (1995.11), p .142

27) 은원환·배재건·이유문·이영규, 「이원분석 실무상의 제문제점」,『보험계

리인회지 제3호』(1995.11), pp .177-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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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배당률이 오르거나 현상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며, 배당률이 인하되는

상황은 기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배당률의 인하는 보험회사의 실적악화

와 결부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잉여를 적절히 활용하여 배당률의 장기

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당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자유화는 보험가격과 직결되기 때

문에 공공성을 참작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따라 적정한 배당

을 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즉, 많은 회사가 공존

할 수 있는 배당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은 區分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배당보험

은 무배당보험에 비해서 계산기초율을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보험료가 높다. 그런데, 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 배당

보험과 무배당보험이 동시에 판매될 때 배당보험 계약자는 배당을 받지

못해 무배당보험과 다를 게 없다. 계약자의 회사 및 상품선택에 대한 책

임도 크지만, 보험회사가 상품판매시 계약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

다면 상품선택에 변화를 가져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은 보험산업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사업비 측면의 구분에 대해 살펴보면 배당보

험의 예정기초율이 무배당보험의 예정기초율보다 안정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예정사업비를 달리할 요인은 없

다. 모집수당, 약관 및 증권 발행비용, 진단비용 등 대부분의 비용에서 배당

보험이 비싸야 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 상품개발시 예정사업

비에 대한 차별화를 하지 않고 있다.(<표 Ⅳ- 4> 참조) 이러한 이유에도 불

구하고 유·무배당상품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에 利害相衝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사업비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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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배당보험이기 때문에 배당을 해야 하는가? , 보험계약자 측면에서는

동일한 사업비를 부과하고도 배당보험은 배당을 해주는데, 무배당상품은

사업비를 적게 부과해야 하지 않는가? 등의 문제 해결은 어려운 부분이다.

<表 Ⅳ - 4> 商品別 豫定事業費 例示

구 분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질

병

보

험

배당

초년도

보험가입금액의

30/ 1,000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4/ 1,000(납입중)

+ 0.2/ 1,000(납입후)

영업보험료의 3 %

무배당

초년도

보험가입금액의

30/ 1,000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4/ 1,000(납입중)

+ 1/ 1,000(납입후)

영업보험료의 4 %

종

신

보

험

배당
초년도

영업보험료의 140%

매년 영업보험료의

15 %

영업보험료의

2.5 %

무배당
초년도

영엉보험료의 220%

매년 영업보험료의

10% + 매년 보험

가입금액의 0.5/ 1,000

영업보험료의 5 %

상

해

보

험

배당
초년도

영업보험료의 20%

매년 영업보험료의

17%
영업보험료의 3 %

무배당
초년도

영업보험료의 10%

매년 영업보험료의

26%
영업보험료의 4 %

주 : 1. 동일 회사에서 유사 상품을 배당·무배당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회사간 유사상품의 비교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곤란함

2. FY'98중 개발된 상품을 대상으로 함

자료 : 보험개발원, 『FY'98 생명보험 상품운용 현황』, 1999. 6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완전자유화가 진행될 경우 회사 자율적으로 사업

비를 책정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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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는 배당보험이기 때문에 계약

자배당을 실시해야 하고, 무배당보험이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보다는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손익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손익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예정사업비의 책정 및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 56 -


	IV.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방안
	1. 기본 방향
	2. 사업비 분석
	3. 잉여금의 결정방법
	4. 배분방법
	5. 도입효과 및 전제조건


